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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화학물질 선임/해임 신청 매뉴얼

(최종작성일 : 2019.2.)

1.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portal.me.go.kr)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

1

2

① 선임/해임 신청 클릭

② 선임/해임 등록 신규작성 클릭

※ 유의사항
 기존에 발급받은 선임사실 신고증은 물질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화학물질의 
사전신고 시 활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 따라서 선임사실 신고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하며, 새롭게 발급받은 선임사실 신고증은 
향후 공동등록절차 시 활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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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선임/해임 신청
 2-1. 선임/해임 신청서 작성

1

① 제조·생산│기존화학물질·신규화학물질│선임·해임여부를 체크합니다.(필수)
 ·제조 또는 생산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.
·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.(기존·신규화학물질 체크 여
부에 따라 프로세스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선택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!)

 ·사전신고의 경우, 기존화학물질 클릭하여 각각의 물질별로 신청해야 합니다.(행 삽입을 
통한 물질 추가는 불가능합니다!)

 ·선임 또는 해임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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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로그인 시 자동으로 입력된 선임/해임 대상자 정보를 확인합니다.

③ 국외제조(생산자)의 정보를 입력합니다.

2
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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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-2. 사전신고를 위한 선임 신청 시 화학물질정보 입력

1

2

3

① 화학물질명 우측의 검색 버튼을 누르면 ②번에 해당하는 화면이 나옵니다.

② 물질명이나 고유번호(KE번호 또는 CAS번호)를 검색하여 선임 신청하고자 하는 물질을 
선택합니다.

③ 제출기관코드 : 한국환경공단으로 선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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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첨부서류

2

3

1

① 물질식별정보 : 사전신고를 위한 선임/해임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는 아닙니다.

②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요건 증명서류 : 사업자등록증(자동 첨부됩니다)

③ 선임(해임)여부 확인 증명서류 : 선임(해임)계약서 등의 증명자료

“선임 계약서 양식”을 참고하여 선임해임여부 확인 증명서류를 작성·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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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최종 제출

5. 최종제출 후 절차

1

① 신청사항이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“최종제출” 클릭합니다.
  (제출 후에는 수정 또는 삭제 불가능하오니,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)

·선임사실신고 승인 → 사전신고 신청 시 선임사실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.
(선임자의 사전신고 신청 매뉴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
·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(해임)사실 신고증이 발급되면 출력하여 수입자에게 선임
(해임)사실 여부를 공유·안내해야 하며, 화평법 제3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 이행 
시 활용하시면 됩니다.


